
      1. 귀 조합(연합회·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1월15일 강은미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

하시어 2022.1.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ㅇ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자원낭비 감소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리권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할 권리 보장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은 ‘수리권 심사 예비 품목’ 해당 (안 제8조)

1. 전년도 국내 전체 판매 매출액 규모 1천억원 이상

2. 대상품목 : 전기·전자·통신·이동수단·생활용품·건축설비·기계장비

3. 소비자 구매가 30만원 이상

* 참고 : 컴퓨터, CCTV, 발전기, 조명기구, 기계류, 자동차, 가구류등광범위하게적용예상

         - 제조·유통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품목’에 대해 설계·개발 시 수리가 원만

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일정기간동안 필수적으로 부품 제공 및 수리 

설명서 배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등의 벌칙 적용

        ㅇ 제출처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mureoniff@kbiz.or.kr) 

붙 임 : 1. 제정법률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자료 : 협동조합 포털(johap.kbiz.or.kr) 공지사항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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